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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유지·관리 점검제도 본격 가동

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(☎ 044-201-3770)

 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·관리를 위하여 유지·관리 점검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

됩니다.

∙ 건축법령상 건축물 유지․관리는 그간 절차규정 미비로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고 

있었으나, 

- 건축법 제35조 개정(2012년 1월 17일)으로 다중이용건축물, 연면적 합계 3천㎡ 

이상 집합건축물,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

사용승인일 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의 정기점검이 시행됨으로써 

건축물의 수명연장 및 에너지 성능제고와 함께 안전사고 방지 등을 사전에 

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- 아울러,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

건축물은 2014년 7월 18일까지,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2015년 1월 18일

까지 유지·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.
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>국토교통뉴스>보도자료>건축물 유지·관리 점검제도 본격 가동

<건축물 유지·관리 점검제도 시행>

‣ 추진배경 : 건축물의 체계적인 성능 유지·관리 및 에너지 성능 제고

‣ 주요내용  

  ① 다중이용건축물, 연면적 3천㎡이상 집합건축물,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

  ② 사용승인일 부터 10년 후 2년 마다 1회 정기점검

  ③ 구조․화재안전, 건축설비, 안전강화, 에너지 절감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의견 제시

‣ 시행일 : 2014.

  * (시행 최초 점검기간) 2012년7월19일 기준,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~‘14.7.19까지, 10년 이상 된 
건축물은 ~2015.1.19까지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


